
이행강제금이 부과된 무허가건축물에 대한 보상

1  질의

이행강제금이 부과된 무허가건축물에 대한 보상이 가능한지 및 이 경우 보상대상에 해

당한다면 소유자가 납부한 이행강제금을 환급해 주어야 하는지?

2  회신

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（이하“토지보상법”이라 

함）」제75조제1항에 따르면，건축물 • 입목 • 공작물 기타 토지에 정착한 물건（이하 

“건축물등”이라 함）에 대하여는 이전에 필요한 비용으로 보상하여야 하고，다만，건

축물등의 이전이 어렵거나 그 이전으로 인하여 건축물등을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

없게 된 경우，건축물등의 이전비가 그 물건의 가격을 넘는 경우，사업시행자가 공익사

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물건의 

가격으로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. 여기서，해당 건축물등이 무허가인지 여부에 

따라 보상여부에 차등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건축물등 자체에 대한 보상시에는 이전

비 또는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하여야 한다고 보나（참조 해석례 법제처 10-0399, 

2010.12.3）, 관계법령에서 보상에 관하여 제한을 둔 경우 또는 공익사업과 관련 없이 

관계법령에 위반되어 이전 • 철거 등의 조치가 진행되고 있는 등의 경우에는 당해 공익

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손실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보상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

다고 보며，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검토하

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.

참고로 토지보상법에 따른 보상 문제와 관련법령 위반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는 달리 

판단할 사항으로，이행강제금 부과 및 그 환급 여부에 대하여는 이행강제금 부과 관련 

법령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. [2012.8.28. 토지정책과-4240]


